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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

대한 2013년 제108호 일부 개정법」 

 

⦁국가·지역: 쿠웨이트 

⦁공 포 일: 2010년 2월 10일 

 

제1조 

「2010년 제6호 민간부문의 노동에 관한 법률」제10조를 다음과 

같이 개정한다. 

  

제10조 

사용자는 쿠웨이트 인력관리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

자를 고용하지 못하며, 장관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, 문

서 및 수수료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, 허가거절 시 해당결정에는 

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자본금 액수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으

며,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결정은 무효로 본다. 

사용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의로 근로를 시키

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 

경우 근로자의 귀향여비를 보장해주어야 하며, 근로자가 사직 후 다

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개시한 경우 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향

여비를 부담한다.  

 

제2조 

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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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 

 


